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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공원에서의 포장마차 주류판매, 조리행위 위법 주장 관련
2016.12.21 조회수 733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담당자 김형민 연락처 061-659-3408

"해양공원에서 포장마차가 주류판매를 하거나 조리 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"는 주장에 대해 ⇒ 억지 주장

⇨ 낭만포차 개장 1년 전인 2015. 4월부터 포차 운영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 이행 등 수 차례 관계자 회의와 검토과정을

거쳐 추진

⇨ 시 소유인 인도의 일부 구간(391.4㎡)에 도로점용허가를 받고, 식품위생영업신고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등 관련법

에 의거

적법하게 인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음

⇨ 낭만포차 운영 관련 일부운영상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, 앞으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잘 수

렴하여 관리에

더욱 만전을 기하겠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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